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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도 공공기관 R&D 투자 관리실태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2015년도 공공기관 R&D 투자 관리실태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

□ 지적사항[지적사항 1건 : 완결 1건]

연
번

처분건명 지적사항(요약) 처분요구
조치결과 및 개선방안

(향후 계획 포함)
완결
여부

조치일자

1

참여연구원 

허위 등록 등으로

연구비 편취 

및 부당 지급 건

[◬◬◬◬◬◬]

○ 연구실 학생이었던 오OO, 이△△,

강◇◇의 통장, 도장 등을 이용하여 

연구실에 있는 석ㆍ박사과정 학생들로

하여금 위 3명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된

연구비를 현금으로 인출하게 한 후 

김▢▢가 이를 용도 불명하게 사용

○ 연구실의 석사과정 학생이었던 안◆

◆등이 인건비 등의 지급대상이 될 

수 없는데도 연구비를 부당하게 지급

[시정 및 환수]

○ 부당 집행된

연구개발비 중

정부출연금 

지분 금액

회 수 방 안 

마련

○ 연구책임자 

김 ▢ ▢ 의 

국가연구개발

사업 참여

제 한 방 안 

마련

○ ‘14년(3차년도) 연구비 집행중단 및 

부당집행 연구비 환수조치

- ‘14년 연구비 집행중단조치(7.16)

- 현장실태조사 및 정밀정산 실시(2.11)

- 정밀정산 완료(3.12)

※ 부당집행금액(‘09∼’14) : 60,489.997천원,
사용잔액(‘14) : 146,365.757천원

※ 환수대상금액 : 206,855.754천원

- 정밀정산 결과통보(5.8)

- 환수금 납부(6.3)

○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

- 제재조치평가단 심의(4.29)

※ 환수금액 및 참여제한 확정

- 협약해약 및 제재조치 통보(5.8)

- 환경부 확정통보 요청(6.9)

- 환경부 확정통보(6.17)

완결 ‘15. 6.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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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도 공적개발원조(ODA) 추진실태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2015년도 공적개발원조(ODA) 추진실태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

 

□ 지적사항[지적사항 1건 : 이행 중 1건]

※ 연구책임자 주식회사 ▦▦▦▦▦ 상무 강◎◎ 등 4명에 대하여 형법 제347조 위반(사기) 혐의로 검찰 수사 진행

연
번

처분건명 지적사항(요약) 처분요구
조치결과 및 개선방안

(향후 계획 포함)
완결
여부

조치일자

1

공적개발원조

(ODA) 추진실태

[◈◈◈◈◈◈]

1. 연구결과를 위조․변조하는 등 연구

부정행위를 한 연구기관 및 연구

참여자 등에 대해 국가연구과제 

참여 제한 및 정부지원금 환수방안

마련

2. ㈜▦▦▦▦▦ 등에서 3단계 2차년도

등에 집행한 연구비 내역을 정밀 

정산하여 부당집행 금액 환수

3. 연구 부정행위 및 연구개발비 목적 외

사용 등이 재발되지 않도록 연구

과제 관리․감독업무를 강화하는 

방안 마련 

1. 참여제한 및 

환수방안 마련

2. 부당집행금액

환수 

3. 관리․감독업무 

강화(통보)

1~2. 현재 1심 재판 중으로 법원에서 

판결 확정(황령액, 집행 등) 후 제재

조치평가단 구성․운영을 통하여

제재사항 및 부당집행 환수액 확정

예정

-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서 서울북부
지방법원으로 공소 제기(‘15.10),

- 피고인 상소(‘18.1.30)
- 서울고등법원 송부(재판 중)(‘18.2.20)
- 공판 예정(‘18.8.6)

※ 해당 공판 이후 참여제한 및 환수

방안 마련 예정

3. 연구개발 결과의 위조 또는 변조 

및 부적정 집행관련 개선방안 마련

(‘16.3)

이행 중

(처분요구 1,2

관련)

‘16.3

(처분요구 3

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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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R&D 참여연구원 관리실태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국가R&D 참여연구원 관리실태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
 

□ 지적사항[지적사항 1건 : 완결 1건]

연
번

처분건명 지적사항(요약) 처분요구
조치결과 및 개선방안

(향후 계획 포함)
완결
여부

조치일자

1

국가 R&D

참여연구원 

관리실태

[◉◉◉◉◉◉]

○ 참여연구원 허위 등록 등으로 

연구비 편취 및 부당집행 

- ◔◔대학교 민◐◐ 교수는 

소관 과제 11개의 학생 13명의 

인건비 일부를 현금 인출 

후 일괄관리함

○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, 부당

집행액 환수(필요시) 등 적정한 

조치

[행정상 통보]

○ 조사TF 구성 및 현장검증 등 실시

- 5개 관계기관 간 T/F구성 및 현장

검증(’15.6.29.)

* 한국환경산업기술원, 낙동강유역환경청,
국립환경과학원, 중소기업청, 산학연협회

- T/F 2차 회의 개최(’15.8.25.)

- 조치 중간보고(’15.9.23, 기술원→감사원)

- 조치계획(안) 내부 보고(’15.10.8.)

○ 제재조치 조치결과

- 협약해약 통보 및 제재조치 예고(’15.10.14.)

- 협약해약에 대한 이의신청 검토(’15.12.18.)

- 제재조치평가단 개최(’16.1.19.)

- 이의신청 접수 및 검토완료(’16.2.19.)

- 제재조치 최종 통보(‘16.3.9., 환경부→◔◔대)

- 정산환수금 반납요청(’16.3.15.)

○ 참여제한 및 환수 완료

- (환수) 용도외 사용금액 2,298,233원 

입금 완료(’16.3.21.)

- (참여제한) 연구책임자 민◐◐ 교수 

참여제한 2년(’16.3.9~’18.3.8)

완결 ‘16. 3.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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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도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2015년도 국고보조금 등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

  

□ 지적사항[지적사항 1건 : 이행 중 1건]

연번 처분건명 지적사항(요약) 처분요구
조치결과 및 개선방안

(향후 계획 포함)
완결
여부

조치일자

1

주식회사 

◨◨◨◨◨
국가연구개발 

사업비 정산 

부적정

[●●●●●●●]

○ ㈜◨◨◨◨◨가 ‘11.4~’13.7까지 5건의

사업협약을 체결하여, ‘12.2~’15.2

사이에 정산확정 하였음. ㈜◨
◨◨◨◨는 전자세금 계산서 위조,

전자세금계산서 중복 사용, 전자

세금계산서 발행 후 취소, 제3자

와의 가공 거래를 통한 허위 정산

등을 통해 연구개발사업비를 부당

하게 사용하였으며, 부당 사용액

296,752,580원 중 정부출연금 

해당액 285,084,540원*을 환수하지

못하고 있음

- ▽▽▽▽사업(70,100,000원)

- ◇◇◇사업(67,000,000원)

- □□□□□사업(44,374,600원)

- ◁◁◁◁◁사업(20,968,360원)

- ▷▷▷▷연구(82,641,580원)

부당하게 사용한

국 가 연 구 개 발 

사업비를 회수

조치하고 국가

연 구 개 발 사 업 

참여 제한 등의 

조치 필요

○ 제재 방안 검토·확정 : 참여제한 5년(사업별)

환수액 총621,314,296원

- 제재조치 평가단 개최(‘15.10.15)

․▽▽▽▽사업 제재조치 결과 :

주관기관·연구책임자 참여제한 5년(‘21.4~’26.4),

141,006,230원 환수

․◇◇◇사업 제재조치 결과 : 주관기관 

·연구책임자 참여제한 5년(‘26.4~’31.4),

130,543,696원 환수

․□□□□□사업 제재조치 결과 :

주관기관·연구책임자 참여제한 5년(‘31.4~’36.4),

45,070,600원 환수

- 조정위원회 개최(‘16. 3. 2)

․◁◁◁◁◁사업 제재조치 결과 : 기업 및 

대표 참여제한 5년(‘16.3~’21.3), 80,000,000원 환수

이행 중

(채권 

추심 중)

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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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재조치 평가위원회 개최(‘16. 3. 2)

․▷▷▷▷연구사업 제재조치 결과 :

참여제한 5년(‘16.4~’21.4), 225,000,000원 환수

○ 제재 방안(참여제한, 부정사용액 환수) 통보

- □□□□□사업, ▽▽▽▽사업, ◇◇◇사업

(‘16. 6.22)

- ◁◁◁◁◁사업(‘16. 3. 2)

- ▷▷▷▷연구사업(‘16. 4. 4)

○ 채권 추심 의뢰

- ▽▽▽▽사업(‘16.10~현재) : 141,006,230원

- ◇◇◇사업(‘16.10~현재) : 130,543,696원

- □□□□□사업(‘17. 2~현재) : 45,070,600원

- ◁◁◁◁◁사업(‘16. 7~현재) : 80,000,000원

- ▷▷▷▷연구사업(‘17. 2~현재) : 225,000,000원

○ 일부 환수 : 법원으로부터 공탁금 수령( ‘17.5.25,

총 70,053,385원)하여 사업별로 환수금액에 

따라 분배

- ▽▽▽▽사업 : 16,053,385원

- ◇◇◇ 사업 : 15,000,000원

- □□□□□ 사업 : 5,000,000원

- ◁◁◁◁◁사업 : 9,000,000원

- ▷▷▷▷연구사업 : 25,000,000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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○ 행정위원회 통해 5년 유예 후 종결 

심의(‘17.11.17.)

- 폐업 사실 및 재산조사결과 소유재산이 

현재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5년 유예 후 

면제 조치 예정

사업명 환수대상 금액
위원회 

개최 여부

▽▽▽▽사업 124,952,845원 개최
(‘17.11)

◇◇◇사업 115,543,696원 개최
(‘17.11)

□□□□□ 사업 40,070,600원 개최 예정
(‘18.8)

▷▷▷▷사업 200,000,000원 개최 예정
(‘18.8)

○ 환수잔액에 대한 보증보험 청구(’18.6.27,

환기원 → 서울보증보험)

- ◁◁◁◁◁사업(71,000,000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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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용직 계약관리 등 취약분야 비리점검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일용직 계약관리 등 취약분야 비리점검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

 

□ 지적사항[지적사항 1건 : 완결 1건]

연
번

처분건명 지적사항(요약) 처분요구
조치결과 및 개선방안

(향후 계획 포함)
완결
여부

조치일자

1

일용직원 

근태관리 

불철저

[▣▣▣▣▣▣]

○ 일용직원의 근로일수를 부풀려 급여

과다 지급
[행정상 주의]

○ 일용직원 근태관리 개선개획 수립

- 부서별 일용직원의 활용에 있어 

근태 등 복무관리는 부서장이 

주관하여 운영

완결 ‘16. 1.2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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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도 출연·출자금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2015년도 출연·출자금 예산편성 및 관리실태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결과

 

□ 지적사항[지적사항 1건 : 완결 1건]

연
번

처분건명 지적사항(요약) 처분요구
조치결과 및 개선방안

(향후 계획 포함)
완결
여부

조치일자

1

기타 

정부출연기관 

가체수입 

예산편성 및 

집행 부적정

[◘◘◘◘◘]

○ 출연금예산 편성 시, 결산잉여금 등

자체수입을 누락한 채 예산요구

○ 목적이 정해진 금액을 제외한 454

백만원을 자체수입예산에 반영하지 

않은 채 보유 중으로, 출연금 예산 

절감재원에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

[행정상 주의]

○ (조치결과) ‘16년도 기관운영 출연금

편성 시, 결산잉여금 454백만원을 

자체수입에 포함하여 요구 및 승인

○ (향후계획) 차년도 예산 요구 시,

결산잉여금 등을 수입예산에 반영

하여 사내유보금이 남지 않도록 

관리 철저

완결 ‘15. 8.


